
위 그림은 조합시행의 경우와 조합 외 시행의 경우 2가지로 나뉜다.•

계획수립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, 정비계획)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

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

1.

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2.

분양절차를 거침3.

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음.4.

철거, 착공 시작5.

이전고시 :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

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=> 소유권 취득, 대지 및 건축물에 대

한 권리 확정, 청산금의 지급 등.

1)

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인가되면 1)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완료.6.

사업절차•

계획수립1. 1.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

정비구역 지정2.

사업시행계획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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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1.

창립총회2.

조합설립인가3.

사업시행계획인가4.

이주대책5.

분양 및 관리처분3. 분양공고 및 신청1.

관리처분계획인가2.

철거 및 착공3.

사업완료4. 준공인가1.

이전고시2.

청산3.

조합해산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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